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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2 부

결

사       건 2018허2748  등 효( )

원       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지

       고 주식회사 진마루

변  종 결 2018. 7. 26.

 결  고 2018. 8. 30.

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 원이 2018. 2. 14. 2016당3898 사건에 여  심결  취소 다. 



- 2 -

이 유

1. 기초사실

  가. 이 사건 등록디자인

   1) 등 번 / 출원일/ 등 일 : 자인등  572430 / 2009. 5. 20./ 2010. 9. 3.

   2) 품  명칭 : 건축 용 시스 스  상 부재

   3) 도면 : 별지 1과 같다. 

  나. 선행디자인들

   1) 선행디자인 1(갑 제5호증)

     가) 등 번 / 출원일/ 등 일/ 등 공고 : 자인등  530569 / 2008. 9. 9./ 

    2009. 6. 2./ 2009. 6. 11. 

     나) 품  명칭 : 이 닥재 스틸 

     다) 도면 : 별지 2  가.항과 같다. 

   2) 선행디자인 2(갑 제6호증)

     가) 등 번 / 출원일/ 등 일/ 등 공고 :

         특허등  455344 / 2003. 2. 10./ 2004. 10. 22./ 2004. 11. 6. 

     나) 품  명칭 : 이  닥  구축   

     다) 도면 : 별지 2  나.항과 같다. 

   3) 선행디자인 3(갑 제7호증)

     가) 등 번 / 출원일/ 등 일/ 등 공고 : 

         장등  367282 / 2004. 3. 31./ 2004. 11. 9./ 2004. 11. 20. 

     나) 품  명칭/ 등 권자 : / 주식회사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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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다) 도면 : 별지 2  다.항과 같다.  

   4) 선행디자인 4(갑 제8호증)

     가) 등 번 / 출원일/ 등 일/ 등 공고 : 

         장등  367282 사1/ 2004. 3. 31./ 2005. 1. 26./ 2005. 2. 4.

     나) 품  명칭 : 

     다) 도면 : 별지 2  라.항과 같다. 

   5) 선행디자인 5(갑 제9호증)

     가) 공개일 : 2004

     나) 품  명칭 : 건  IB Steel (Concore) Panel

     다) 도면 : 별지 2  마.항과 같다. 

   6) 선행디자인 6(갑 제10호증)

     가) 공개일 : 2007   

     나) 품  명칭 :   시스  용 이  닥재

                      (2007 LG Commercial Flooring)

     다) 도면 : 별지 2  .항과 같다. 

  다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   1) 고는 2016. 12. 6. 원고를 상  특허심 원에 “이 사건 등 자인  그 출

원일 에 출원 고 출원일 이후 공개  행 자인 1과 사 므 , 구 자인보 법

(2013. 5. 28. 법  11848  개   것, 이  같다) 5조 3항  16조 

1항에 여 등 이 효  어야 고, 출원 에 공지  행 자인 2  사

거나 이 부  용이 게 창작   있는 자인에 해당 므  구 자인보 법 5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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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 2항에  사 에 해당 다”고 주장 면  이 사건 등 자인에 여 

등 효심  청구 다.

   2) 특허심 원  2018. 2. 14. “이 사건 등 자인  출원  행 자인 1과 

사 므  구 자인보 법 16조 1항에 어 등 이 효  어야 다”라는 

이   심 청구를 인용 는 이 사건 심결  다(2016당3898).

  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0 증  각 재  상, 변  체 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 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함몰부  상, 요 부  , 돌출부  태, 

면부  모양에   다른 심미감  가지므  사 지 않다. 이  달리 단  이 

사건 심결  법 므  취소 어야 다. 

3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

  가.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․유사한지 여부

   1) 판단 기준

     자인  등  요건 단에 있어 그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

여 개별   것이 아니라 그 외  체   찰 여 보는 사람

 여  상이  심미감 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고, 그 지

인 특징이 사 다면 부 인 에 다소 차이가 있 지라도 사 다고 보아야 다

( 법원 2006. 9. 8. 고 2005후2274 결 등 참조).  자인  구 요소  품

 능  보 는 데 요  상 는 공지  상 부분이 있다고 여도 그것이 

특별  심미감  불러일 키는 요소가 지 못 는 것이 아닌  그것 지 포함 여 

체  찰 여 느껴지는 장식  심미감에 라 단해야 고( 법원 2010. 1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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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고 2010후2209 결 등 참조), 자인이  품  사용시 뿐 만 아니라 거

래시  외 에  심미감도 함께 고 해야 다( 법원 2001. 5. 15. 고 2000후

129 결 등 참조).

   2)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

     가) 품  

         이 사건 등 자인  상 품  ‘건축 용 시스 스  상 부재’이고, 

행 자인 1  ‘이 닥재 스틸 ’ , 모  건  닥에 는 인 에 , 

그 용도  능이 동일  품에 해당 다.   

     나) 상과 모양  

      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체 인 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

는 사시도, 평면도, 면도,  면도, 면도를 면 아래  같다.  편

를 해 이 사건 등 자인  각 부

분과 행 자인 1  는 부분  

 그림과 같이 부른다.  

   3)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

인 1의 유사 여부

    가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각각, ① 평면도를  사각  

상 , 외곽  사각  모 리는 각이  있 나 가장 안쪽  사각  모

리가 둥근 상  이루어진 , ② 모 리가 둥 게 처리  가장 안쪽  사각

 내부  함몰부가 가 ․  각 7개씩 어 있는 , ③ 함몰부는 가운데를 

심  여러 개  같  크  삼각 이 연결  다각  상  이루고 있는 , ④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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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

사시도

평면도

정면도

좌․우 

측면도

저면도

함몰부  함몰부 사이에는 마름모  여 이 어 있는 , ⑤ 마름모  여 이 

 곳에는 부  아래  4, 2, 4, 4, 2, 4개  돌출부가 각 어 있는 , 

⑥ 돌출부는 모 리가 둥근 사각뿔  상  이루고 있는 , ⑦ 평면도를  

사각  상 부재(스틸 )  쪽 리  아래쪽 리에 안쪽  들어간 

목부가 각 3개씩 어 있는 에  공통 다.

     나) 편, ㉮ 평면도를  이 사건 등 자인  함몰부는 각 인 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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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), 행 자인 1  함몰부는 각 인 ( ), ㉯ 이 사건 등 자인에는 

요 부가 있 나(  ), 행 자인 1에는 요 부가 없는 , ㉰ 

함몰부  함몰부 사이 여  마름모 상이 이 사건 등 자인  직마름모 인 면

( ), 행 자인 1  마름모 인 ( ), ㉱ 이 사건 등 자인  

돌출부가  높게 어 있어 면도를 보면  튀어 나  있는 면

(  ), 행 자인 1  돌출부는 상  높이가 낮아 면도에  

인 지 않는 (  ), ㉲ 이 사건 등 자인  면  늬 없는 

흰색인 면, 행 자인 1  면에는 강암 늬가 있는  등에  차이가 있다. 

   4) 검  토

     가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이  품  건축  닥에 시공

는 상 부재(스틸 ) , 시공이 료  후에는 면부만 찰  것이지만, 건 업

자나 건 주 는 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 는 건축  닥에 시공  후 

나타나는 외 뿐만 아니라  는 것  분산 고 어짐  지 는 능  가진 

함몰부  돌출부 등이 나타나는 평면도  면도 부분  외  심미감도 아울러 고

여 구입 여부를 결  것  보인다. 

   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공통  ① 내지 ⑦  보는 사람  주 를 

끌  쉬운 특징 인 부분에 해당 고, 이러  부분에 앞  본  같  공통 이 있

는 이상,  자인  체  슷  심미감  가진다고 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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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면, 차이  ㉮ 내지 ㉱는 근 여 자 히 살펴 보아야만 인식   있는 부분

들이어  보는 사람  주 를 끌  어 운 부 인 구  미  차이에 불과  , 

차이  ㉲  같  색 이나 모양  작시 사용자  에 라 다양 게 변 를  

 있는 부분에 불과   등  종합해 보면,  같  차이 들  인 여  자인

 체 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 는 어 다. 

     나) 이에 여 원고는, ①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함몰부  돌

출부  개  상, 목부  상  건축 용 닥 부재  당연히 있어야  부분 

내지 본  는 능  태에 불과 므  그 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고, ② 

목부는 부  히 사용 어  자인  구조  크게 변 시킬  없어 

자인  사범 를 좁게 보아야 다고 주장 다. 

     자인  등  요건 단에 있어 는 자인  구 요소  품  능  보

는데 요  상 는 공지  상 부분이 있다 여도 그것이 특별  심미감  불

러일 키는 요소가 지 못 는 것이 아닌  그것 지 포함 여 체  찰 여 

느껴지는 심미감에 라 단 여야 함  앞  본  같고, 자인  구 요소  

품  능  보 는 데 요  상이나 구조가 있 라도 그 능  보   있

는 택 가능  체 인 상, 구조, 구 이 존재 는 경우에는, 그 부분  품  

능  보 는 데에 불가결  상이나 구조라고   없다.

     , 건축 용 상 부재  능과 용도에 추어 볼  함몰부  돌출부 자체는 

이 닥 재가  는 것  분산 고 어짐  지 는 능  가지므  상

부재  본  는 능  요소  볼 여지가 있 는 다. 그러나, 함몰부  돌출부를 

어떠  상과 구조   것인가는 자 롭게 택   있는 것이고, 이 사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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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 8. 16. 공고

의장등록 

제304239호

(을 제1호증)

2007. 3. 15. 공고

디자인등록 

제443440호

(을 제2호증)

2018. 3. 6. 공고

디자인등록 제946311호

(을 제3호증)

함몰부 : 원형과 불규칙한 

타원형이 섞인 형상

위로부터 5, 4, 5, 4, 5, 4, 5, 

4, 5개씩 배치됨

돌출부 : 위로부터 3, 4, 2, 

2, 4, 3개씩 배치됨

함몰부 : 원형

위로부터 6, 5, 6, 5, 6, 5, 6, 

5, 6, 5, 6개씩 배치됨

돌출부 : 함몰부 사이의 여

백마다 배치됨 

함몰부 : 원형

가로․세로 각 6개씩 배치

돌출부 : 함몰부 사이의 여

백마다 배치됨

(가로․세로 각 5개씩)

자인  행 자인 1과 같이 드시 가 ․  각 7개씩  다각  상  함

몰부 , 부  아래  4, 2, 4, 4, 2, 4개  모 리가 둥근 사각뿔 상  돌출부를 

해야만 건축 용 상 부재  능  보   있다고 보 는 어 다.  아래 

 1에  보는  같이 이 사건 등 자인  행 자인 1  함몰부  돌출부  

상과 개  다른 구  가진 자인도 있다. 이  같  사  종합해 보면, 건축

용 상 부재는 함몰부  돌출부  상과 개  능  요소를 충족시키면 도 다

양  변 를 통  자인  차별 가 충분히 가능 고, 그 구체 인 태  열  차

이  인 여 요자가 느끼는 체 인 심미감에 향  미   있다고 이 타당 다. 

[표 1 다양한 함몰부와 돌출부 구성예]

     , 건축 용 닥재  목부는 리에  것 , 목부를  것인지 

여부, 닥재  어느 면에 몇 개  목부를  것인지는 체 인 심미감  고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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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
선행디자인 

4, 5, 6

2002. 8. 16. 

공고

의장등록 

제304239호

(을 제1호증)

2007. 3. 15. 

공고

디자인등록 

제443440호

(을 제2호증)

각 면당 1개씩 배치
위․아래면에 

각 1개씩 배치
한면만 2개 배치 오목부 없음 오목부 없음1)

택 는 것이 가능  것  보이는 , 아래  2에  보는  같이 다양  구

 목부 에 변 를  행 자인들이 있는  등  종합해 보면, 목부  

나 구 도 체 인 심미감  고 여 얼마든지 다르게   있는 것  보인

다. 원고   주장  모  이  없다. 

[표 2 다양한 오목부의 구성예]

  나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

     이 사건 등 자인   출원  행 자인 1과 사  자인이라고  것이

어  그 자인등 이 구 자인보 법 16조 1항에 는 것이므  같  법 

68조 1항에 여 등 이 효  어야 다. 이  결  같이  이 사건 심결

 법 다.             

4. 결  론

1) 이 사건 등 자인이나 행 자인들과 같  태  목부 구  없 나 각 면당  범  조 씩 안쪽  들어간 구

 취 고 있는 것  보인다.



- 11 -

 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
재 장      사 이

            사 나상훈

            사 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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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1] 이 사건 등록디자인 

 【 자인  상이 는 품】 건축 용 시스 스  상 부재

 【 자인  명】  

  1. 재질  속재 는 철 속재, 합 지재임.

  2. 사용상태도에   같이 이나 스  등  내부 닥에 각종 원, 

  트 등   매   시스 스용 상 부재  사용 는 

것임.

  3. 사용상태도에   같이 본 자인  평면도가 면  여 고 

면도를 상면  여 상면에 합 지재  보 막  입  사용 는 것임.

 【 자인 창작 내용  요 】  

  "건축 용 시스 스  상 부재"  상과 모양  결합  자인창작내용  요

 함.

[사시도]   

[ 면도]   



- 13 -

[좌․우 면도]   

   

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[평면도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 면도]   

[참고도 1- 단면도]   

[참고도 2- 사용상태도]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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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2] 선행디자인들

가. 선행디자인 1(갑 제5호증)

 【 자인  상이 는 품】 이 닥재 스틸 

 【 자인  명】  

  1. 재질  합 지재(염 닐 지)  속재임.

  2. 본 품  실내 닥에 부착 여 사용 는 것임.

  3. 본원 자인 품  속이 어있는 목 볼  계란 과 같  태  면  

여 이  닥  여 닥에 해지는 충격  시키거나  등에 

이용 는 품임. 

 【 자인 창작 내용  요 】  

  '이 닥재 스틸 '  상과 모양  결합  자인 창작내용  요  함.

            

        [사시도]                  [ 면도]                    [평면도]            

 [ 면도]                          

 [좌․우 면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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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선행디자인 2(갑제6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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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선행디자인 3(갑 제7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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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선행디자인 4(갑 제8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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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선행디자인 5(갑 제9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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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선행디자인 6(갑 제10호증)

끝.


